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2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8명)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

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
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

○ 본 조례의 별지1호 헌액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명예의 전당 관련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 태안군, 남해군 등의 서식
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별지 서

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1호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한  
자

주    소
(소재지)

3.5㎝×4.5㎝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
는 등록기관 
및 등록번
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이하 생략

별지1호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번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이하 생략

【 공동추천자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 ------
생년월

일
--------------- --------

-- 
--

1

2

이하 생략

공  적  조  서

성    명
(단체명)

                     (한자)
관리
번호

기재생략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
(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이하 생략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공  적  조  서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이하 생략

※ -----  생년월일---- ------------------------------------------------------


